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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목 이후 목 석간: 2024. 11. 28.( ) 06:00 (11. 28.( ) ) 배포 수 / : 2024. 11. 27.( )

신생아 특례 대출 ,
연소득 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2.0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억원까지 지원 확대- , 2.0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지원·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연간 가구소득( , )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억원 이하2.0 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 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연 억원 이하( 1.3 )을 충족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 

ㅇ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 

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이 부여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 추가 출산 등 최대     * (0.3~0.5%), (0.2%) 1.3%p 구입자금 기준( )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

월 일12 2 월( ) 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23.1.1.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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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구입자금☐ 디딤돌( ) 대출 

소득 만기별 특례금리· (%)

구 분 년10 년15 년20 년30
천만원 이하2 1.60 1.70 1.80 1.85
천만원 이하4 1.95 2.05 2.15 2.20
천만원 이하6 2.20 2.30 2.40 2.45
천만원 이하8.5 2.45 2.55 2.65 2.70
억원 이하1 2.70 2.80 2.90 3.00
억원 이하1.3 3.00 3.10 3.20 3.30

맞
벌
이

억원 이하1.5 3.30 3.40 3.50 3.60
억원 이하1.7 3.65 3.75 3.85 3.95

억원 이하2 4.00 4.10 4.20 4.30

우대금리(%p)

청약통장 추가출산 기존자녀 신규 분양 전자계약 중도상환 소액 대출
0.3~0.5 0.2 0.1 0.1 0.1 0.2 0.1

전세자금☐ 버팀목( ) 대출 

소득 보증금별 특례금리· (%)

구 분 천 이하5 억 이하1 억 이하1.5 억 초과1.5
천만원 이하2 1.10 1.20 1.30 1.40
천만원 이하4 1.40 1.50 1.60 1.70
천만원 이하6 1.70 1.80 1.90 2.00
천만원 이하7.5 2.00 2.10 2.20 2.30
억원 이하1 2.35 2.45 2.55 2.65
억원 이하1.3 2.70 2.80 2.90 3.00

맞
벌
이

억원 이하1.5 3.05 3.15 3.25 3.35
억원 이하1.7 3.40 3.50 3.60 3.70

억원 이하2 3.80 3.90 4.00 4.10

우대금리(%p)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전자계약 소액 대출
0.2 0.1 0.1 0.2


